
○ 역학적 연관성과 임상증상에 따라 AI(H7N9) 인체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진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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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AI(조류인플루엔자) H7N9 인체감염 의심환자 발생시 신고 철저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총괄과-1150호(2017.02.21)

           3. 위 호 관련,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최근 중국에서 급증하고 있는 

AI(H7N9) 인체감염증 사례가 국내에서도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의심환자 신고를 위한 

주요 고려사항을 알려오며 AI(H7N9) 인체감염이 의심되는 환자가 내원하거나 입원한 

경우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에 신고(제4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할 수 있도록 안

내 요청이 있었으며,

           4. AI 인체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는 검사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1인실 등

에 격리가 필요하므로 역학조사관의 요청에 따라줄 것을 협조 요청하였기에 이를 안내

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국가지정격리병상으로 이송하여 검사를 시행할 수도 있음  

<AI(H7N9) 인체감염이 의심되는 환자의 신고를 위한 주요 고려사항>

직인생략



 - (역학적 연관성) 10일 이내에 중국에서 AI(H7N9) 인체감염 발생지역*을 방문하였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노출력이 있는 경우

    * 장쑤성, 광둥성, 저장성, 안후이성, 후난성, 장시성, 푸젠성, 구이저우성, 산둥성, 쓰촨성, 허베
이성, 후베이성, 허난성, 상하이, 마카오, 랴오닝성

  · 가금류(닭, 오리 등) 또는 야생조류를 직접 접촉(만지기, 털뽑기, 살처분 등)
  · 생가금류 시장 방문 및 가금류 접촉
  · AI(H7N9) 확진환자와 접촉
 - (임상증상) 38°C 이상의 발열을 동반한 기침, 숨가쁨(shortness of breath), 호흡곤란 

등 급성 하부호흡기감염 증상
※ 단, 아래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님
  - 계절인플루엔자(Influenza A H3N2 또는 H1N1 등) 감염으로 확인된 사례
  - 다른 감염에 의하거나 다른 병인이 명백한 사례   

붙임 : 1. 질병관리본부 공문 1부.

      2. 국내·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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